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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제19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Ⅰ. 회의 개요

o 일 시 : 2020. 2. 18.(화요일), 10:30

o 장 소 :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o 참 석 자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위원 3명 참석

- 심의위원 : 최승수(분과위원장), 박성호, 박재화 위원

o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 분과위원장

2. 안건상정 ············································································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

 ㆍ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ㆍ제2호 : 저작권법 제103조의3에 따른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

3. 폐회선언 ··········································································· 분과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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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o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

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189건(안건번호 제2020-5674호~5727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0-5674호~5681호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일본 만

화 불법복제물을 판매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0-5682호는 네이버 밴드 이용자가 MP4파일 형태로 영화

불법복제물을 제공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

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0-5683호~5694호는 블로그에서 일본 애니메이션 불법복제

물을 제공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

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0-5695호, 5696호는 민원 건에 대한 후속조치로 블로그에

게시된 일본 애니메이션 불법복제물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

기 어려우므로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0-5697호는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설정한 게시물

에 대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결함.

o 제2호 : 저작권법 제103조의3에 따른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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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권리주장자가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제공 명령을 청구한 7건

(안건번호 2020-452호~458호)

- 회의결과: 금번 심의에서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제공 명령 요건을 충족

하는 안건은 없음. 청구인이 정당한 권리자 여부가 불명확한 7개 안건(부결

사유 중복 1개), 저작권 침해의 개연성이 부족한 1개의 안건을 모두 부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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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o 최승수 분과위원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 제19회 저작권보호심

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안건상정

o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성원영 전문위원 :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

하면서)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라 위원님들의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람.

- A, B, C 위원 : 제척 사유 해당 없음.

- 최승수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람.

- 성원영 전문위원 : 금일 심의대상은 안건번호 제2020-5674호~5727호로

심의대상 게시물은 모두 189건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 보고로 갈음하겠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5674

호~5681호는 민원인이 신고한 건임. 웹하드에서 일본 만화 불법복제

물을 판매한 총 8건 게시물에 대한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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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제2020-5674호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심의대상 게시물에서

제공하고 있는 저작물은 2019년에 공표된 ‘(만화)○○○○ ○ ○○ ○ ○

○○○ (출판 : ○○○○○)’임. 웹하드에서 해당 저작물의 ‘1~56-2화, 번외

포함’을 압축 파일로 판매하고 있음. 압축 파일을 다운로드하면 jpg 형태

로 이용 가능함.

(안건번호 제2020-5675호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심의대상 게시물에서

제공하고 있는 저작물은 2019년에 공표된 ‘(만화)◆◆◆ ◆◆ ◆◆◆◆

(출판 : ◆◆◆◆◆)’임.

(안건번호 제2020-5676호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심의대상 게시물에서

제공하고 있는 저작물은 2019년에 공표된 최신작 ‘(만화)□□□□ □□

□□□ (출판 : □□□□□)’임.

(안건번호 제2020-5677호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심의대상 게시물에서

제공하고 있는 저작물은 ‘(만화)▲▲▲ ▲▲▲ ▲ (출판 : ▲▲▲▲▲)’임.

(안건번호 제2020-5678호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심의대상 게시물에서

제공하고 있는 저작물은 2019년에 공표된 최신작 ‘(만화)∇∇∇ ∇∇∇

(출판 : ∇∇∇∇∇∇∇∇)’임.

(안건번호 제2020-5681호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심의대상 게시물에서

제공하고 있는 저작물의 출판사는 ‘☆☆☆☆☆’임. 심의대상 게시물은 ‘정

식 한국어판’을 제공하고 있음.

- 최승수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건번호 제2020-5674호~5681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C 위원 : 게시자가 영리 목적으로 불법복제물을 전송하고 있음.

- B 위원 :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

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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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위원 : 웹하드에서 판매되는 불법복제물에 대한 사안임. 시정권고

함이 타당해 보임.

- 최승수 분과위원장 : 안건번호 제2020-5674호~5681호는 게시물에 대

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

는 것으로 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

호 제2020-5682호는 민원인이 신고한 건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존재

하는 밴드 ‘◎◎◎◎◎◎◎,◎◎◎◎,◎◎◎◎◎,...’는 회원 수가

2020. 2. 12. 현재 901명임. 해당 밴드는 차량매매 및 일자리 소개하

기 위한 목적으로 개설한 것으로 보임. 해당 밴드는 누구나 밴드를

검색하고 게시물을 볼 수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은 최신 영화 ‘♡♡

♡’을 ‘♠♠♠♠♠♠♠’이라는 제목으로 제공하고 있음.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하면 MP4파일 형태로 이용 가능함. 우측의 파일 목록을 보

면, 영화 ‘♧♧♧♧♧ ♧’ 등 업로드 된 다른 불법복제물을 확인할

수 있음.

우리 심의위원회는 밴드 내 게시물에 대한 시정권고가 이루어질 경우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이

위축될 수 있으므로 밴드 개설 목적, 가입의 용이성 내지 폐쇄성,

회원 수의 많고 적음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 여부를 정하고 있음.

- 최승수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건번호 제2020-5682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C 위원 :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

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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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위원 :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함.

- B 위원 :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 최승수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0-5682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

하는 것으로 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안건번호 제2020-5683호~5694호는 블로그에서 일

본 애니메이션 불법복제물을 제공한 사안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5683

호~5689호, 제2020-5693호, 제2020-5694호는 실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임. 심의대상 게시물에서 제공하는 저작물은 ‘▣▣▣▣’, ‘◐◐◐

◐◐◐◐◐◐◐ ◐◐◐ ◐’, ‘▤▤▤ ▤▤▤’, ‘◘◘◘ ◘◘’, ‘☺☺☺’

로 모두 일본 애니메이션임.

참고로 ‘▣▣▣▣’는 2019. 10. 10.부터 2019. 12. 26.까지 일본 후지

TV에서 총 12화까지, ‘▤▤▤ ▤▤▤’은 2001. 7. 5.부터 2001. 12.

27.까지 일본 TV도쿄에서 총 26화까지 방영되었음. ‘◐◐◐ ◐◐◐

◐◐◐◐ ◐◐◐ ◐’은 2019. 10. 5.부터 일본 NHK E테레에서 방영

중임. ‘◘◘◘ ◘◘’은 1996. 1. 8.부터 현재까지 일본 NTV에서, ‘☺

☺☺’는 1999. 10. 20.부터 일본 후지TV에서 방영 중임.

(안건번호 제2020-5689호 해당 영상을 재생하면서)심의대상 게시물 속 영

상은 한국어 자막이 포함되어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에서 제공하고 있는

‘◘◘◘ ◘◘’ 849화는 2017. 2. 11. 방영되었음. ‘◘◘◘ ◘◘’ 849화의

제목은 ‘◀◀◀◀◀◀ ◀◀ (◀◀)’임.

(안건번호 제2020-5693호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심의대상 게시물은 ‘◘

◘◘ ◘◘’ 968화를 제공하고 있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5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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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5692호는 익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임.

(안건번호 제2020-5690호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심의대상 게시물은 ‘☺

☺☺’ 920화를 제공하고 있음.

(안건번호 제2020-5691호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심의대상 게시물은 ‘☺

☺☺’ 872화를 제공하고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 속 영상은 자막이 포함되

어 있음.

(안건번호 제2020-5692호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심의대상 게시물 속 영

상은 우리말 자막도 함께 제공하고 있음.

- 최승수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건번호 제2020-5683호~5694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B 위원 :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

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움.

- C 위원 :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복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

하고 있음.

- A 위원 : 같은 이유로 시정권고함에 동의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0-5683호~5694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

정을 권고하는 것으로 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

호 제2020-5695호, 5696호는 민원 건에 대한 후속조치로 심의를 요

청한 사안임.

(안건번호 제2020-5695호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심의대상 게시물 속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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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은 우리말 자막도 함께 제공하고 있음.

(안건번호 제2020-5696호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심의대상 게시물은 ‘▷

▷▷ ▷▷’ 264화를 제공하고 있음.

- 최승수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건번호 제2020-5695호, 5696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B 위원 : 블로그 이용자가 일본 애니메이션 불법복제물을 게시하고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해 시정권고함이 타당해 보임.

- A 위원 :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

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움.

- C 위원 : 같은 의견임.

- 최승수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0-5695호, 5696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

정을 권고하는 것으로 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

호 제2020-5697호는 민원인이 신고한 건임.

(해당 블로그를 직접 보여주면서)네이버 이용자가 ‘▦▦▦ ▦▦▦ ▦▦

▦▦▦’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구글 드라이브에 멜론 2월 10일 기준

TOP100 음원을 MP3파일 형태로 올린 후 링크주소를 게시 글과 함

께 공유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의 제목은 ‘¦¦¦¦¦¦¦¦¦/

¦¦¦¦¦¦¦¦¦/¦¦¦¦¦¦¦¦¦¦/¦¦¦¦¦¦¦¦¦/¦¦¦

¦¦¦¦¦¦/¦¦¦¦¦¦¦¦¦¦/¦¦¦¦¦¦¦¦¦¦¦¦¦/¦¦

¦¦¦¦¦¦¦¦’임. 심의대상 게시물은 “용량이커서 구글드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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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올렸습니다. 아래링크참고”라는 내용으로 게시되어 있음. 링크주

소 아래 ‘¤¤¤¤¤ ¤¤¤, ¤¤ ¤¤¤ ¤¤/¤¤/¤¤ ¤¤¤¤¤’라

고 되어 있어 홍보를 위해 심의대상 게시물을 올린 것으로 보임.

(구글 드라이브 링크에 직접 접속하면서)해당 게시물에서 ‘Lion (가

수: (여자)아이들)’, ‘나의 어깨에 기대어요 (가수: 10CM)’, ‘신촌에 왔

어 (가수: 가비엔제이)’, ‘기억해줘요 내 모든 날과 그때를 (가수: 거

미)’, ‘쉬는 날 (가수: 길구봉구)’, ‘헤어진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 (가

수: 김나영, 양다일)’, ‘어떤 날엔 (가수: 김재환)’, ‘나의 오랜 연인에

게 (가수: 다비치)’, ‘HIP (가수: 마마무(Mamamoo))’, ’오늘도 빛나는

너에게 (To You My Light) (Feat. 이라온) (가수: 마크튭(Maktub))’,

’작은 것들을 위한 시 (Boy With Luv) (Feat. Halsey) (가수: 방탄소

년단, Halsey)’ 등 다수의 음원파일을 제공하고 있음.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된 파일의 경우 파일을 저장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은 쉽게 그 주소를 알 수 없으므로 음원 파일을 저장한

사람과 심의안건 링크 게시물을 올린 사람이 동일인일 가능성이 높

음.

우리 심의위원회는 불법복제물로의 링크를 제공하는 행위에 관하여

민사적인 방조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이 나온 이후, 불법복제물

로의 연결을 제공하는 링크 게시물에 대해서도 시정권고를 하고 있

음.

- 최승수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건번호 제2020-5697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B 위원 :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

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움.

- A 위원 :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불법저작물을 공중의 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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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C 위원 :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설정한 게시물에 대해서도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0-5697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

하는 것으로 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

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5698~5727호는 웹하

드 등 사이트를 통해서 단순 불법복제물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사

안임.

(음악 ‘bad guy (가수: Billie Eilish (빌리 아일리시))’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건번호 제2020-5703호의 음원파일은 2019. 3. 29. 발매

된 곡으로 앨범 ‘WHEN WE ALL FALL ASLEEP, WHERE DO

WE GO?’에 수록되어 있음. 해당 저작물의 실연자인 ‘Billie Eilish

(빌리 아일리시)’가 작곡을 하였음. 웹하드에서 해당 음원파일은 110

포인트에 판매되고 있음. 해당 압축 파일을 다운로드하면

‘2010~2019년 빌보드 HOT 100’ 음원파일을 이용할 수 있음.

(음악 ‘METEOR (가수: 창모 (CHANGMO))’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

서) 안건번호 제2020-5710호의 음원파일은 2019. 11. 29. 발매된 곡으

로 앨범 ‘Boyhood’에 수록되어 있음. 해당 저작물의 실연자인 ‘창모

(CHANGMO)’가 작사, 작곡, 편곡을 하였음. 웹하드에서 해당 음원

파일은 40 포인트에 판매되고 있음. 해당 압축 파일을 다운로드하면

‘멜론 2020년 1월 3일 오전 11시 기준 TOP 100’ 음원파일을 이용할

수 있음.

(음악 ‘Nerdy Love (Feat. 백예린) (가수: pH-1)’ 관련 자료를 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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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안건번호 제2020-5719호의 음원파일은 2020. 1. 9. 발매된 곡으

로 앨범 ‘Nerdy Love (Feat. 백예린)’에 수록되어 있음. 해당 저작물

의 실연자인 ‘pH-1’, ‘백예린’이 작사, 작곡을 하였음. 웹하드에서 해

당 음원파일은 60 포인트에 판매되고 있음. 해당 압축 파일을 다운

로드하면 ‘2020년 1월 9일 신곡’을 이용할 수 있음.

(만화 ‘절대가련 칠드런 (출판 : 대원씨아이) (2019)’ 관련 자료를 제

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5722호는 웹하드에서 ‘절대가련 칠드런

1~497화’ 압축 파일을 130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합법저작물 단

권 판매가는 약 3,000원임. 해당 압축 파일을 다운로드하면 jpg 파일

로 이용 가능함. 해당 어문저작물은 2006. 7. 15.부터 출간 중이며 총

55권으로 미완결임.

(인터넷에 해당 어문저작물을 검색하면서)보호원이 제출한 자료가

정확한 것으로 보임. 해당 어문저작물은 2019년에 공표된 것으로 보임.

- 최승수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건번호 제2020-5698~5727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A 위원 : 모두 불법복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합법 시

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움.

- B 위원 : 모두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

정됨.

- C 위원 : 시정권고하는 의견에 동의함. 다만, 심의일 현재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사안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

조치만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0-5698~5727호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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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조치 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

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0-5674호~5727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

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

으로 의결함.”

o 제2호 : 저작권법제103조의3에따른복제·전송자에관한정보제공청구심의

제2호 안건에 관한 회의록 13쪽부터 16쪽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

공개 등에 관한 규정」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함.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2020-452호~2020-458호 청구인이 정당한 권리자인

지 여부가 불명확한 7개 안건, 저작권 침해의 개연성이 부족한 1개(부

결사유 중복 1건)는 부결함.”

3. 폐회 선언

o 최승수 분과위원장이 제19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0년 제19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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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 2. 28.

분과위원장 최승수

위원 박성호

위원 박재화


